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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2012년 8월24일, 일본정부는 8월10일에
실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항의
하면서 ‘영토국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영
토인 3가지 이유를 공표해 그것을 세계를
향해 인터넷 생 중개 한 바 있다.

• 2013년 10월 일본정부는 위의 내용으로 1
분27초자리의 독도동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올렸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2012.8.24, 및 YouTube)

(1)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
는 증거가 없다.

(2)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
다는 증거가 없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
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

 



(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
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비판과 극복 17세기말 독도는 조선영토
임을 일본이 인정한 공문서가 남아 있다. 즉
17세기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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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모

17세기일본돗토리번어부들이약70년간울릉도, 독도를왕래하
여 어로활동을했다. 당시일본에서울릉도를죽도, 독도를송도
라고칭했다. 

 

 



 

역사적 사실-1) 17세기말, 울릉도를 왕래했던 일
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울
릉도(죽도)· 독도(송도)가 자신의 영지가 아니
라고 보고했다. (1696.1.25)

• ‘죽도(울릉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중략) 
호키수(伯耆守 : 돗토리번의 한 지방의 장)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 ‘송도(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죽도
(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입니다.’ 

• ‘송도(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3일후 에도막부는 울릉
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 1. 28)

송도(松島=독도)가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한
돗토리번의 보고서(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역사적 사실-2)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말 죽도(울
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확인. 

 

 [해설]
 문서제목 :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의 부속이 된 시말(=전말)

 元祿年(원록년)=일본의 연호 중 하나=1688-
1704 : 원록년간에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부
속이 되었다.=> 17세기말 일본이 독도영유
권을 포기한 사실이 적혀 있음.

 



역사적 사실-3) 
1877년, 일본정부는 울릉도
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식확인.
(태정관 지령문)

번역 : “일본해(=동해) 내 죽
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독
도)은 (중략) 원록 5<1692>
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
중략) 드디어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서면에 있는 죽도(울릉도)
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의 건
은 본방(본방)과 관계가 없
다는 것을 명심할 것.”

 

 <태정관 지령
문> 5페이지를
보면,’밖에 있
는 한섬’이란
송도(=독도)라
고 기재되어
있다.

 



죽도와 그 밖의 한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
을 보여주는 부도(태정관 지령문 부도)

 

죽도(울릉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 송도(=독도)다. 
이 두 섬이 일본땅이 아니라 조선의 부속이라고 일
본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1877년 ‘대일본전도’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
: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주장(1)에 대한 결론]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17세기
말에 인정한 사실을 증명한 공문서가 적어
도 3가지 남아 있다. 즉 17세기말 일본은 독
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독도영유권을 포기
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일본은 관계 서류
를 공표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17세기 말에 해결된 문제이고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데 있다. 

 



(2)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
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 비판과 극복 :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고 늦어도 1904년까지는 독도
라는 이름을 확정해 1906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1889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본선
박은 조선정부에 어업 세를 납부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선은 수출
세를 징수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

 

*독도명칭의 확립과정
•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다. 

• 1883년부터 시작된 울릉도 이주정책으로 약
120명이 울릉도 주민이 되었는데 그들 중 대
부분이 전라도 사람이었다. 

• 그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는데 전라도
방언으로 ‘돌’이 ‘독’이 되므로 ‘돌섬’이 ‘독섬’
이 되어 ‘독도’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 석도(石島)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
다.  



1900년대한제국은독도를
울도군관할하섬임을확인. 칙령 제41호

 

*독도명칭이 1904년 문헌에 최초로 기재

• 1904년 9월25일부, 군함 니이다카(新高)의
일지 : 「韓人之を独島と書し、本邦漁夫等略して
リアンコ島と称せり」(한인 이것을 독도로 쓰고
본방 어부 등이 줄여서 리앙코도로 칭한다.)

• ‘리앙코도’란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
르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리앙쿠르 락스’로 명
명했는데 일본인들이 그 명칭을 줄여서 부른
명칭.

 

 



• 독도는 15세기 중반 이후 ‘우산도’로 불렸으
나 1882년 고종이 울릉도 이주정책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우산도’ 명칭을 없앴고 대신
일본식 명칭인 ‘송도’를 독도명칭으로 한때
사용했다. 

• 그런데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
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 명칭의 한자표기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석
도(石島)이고 1904년 일본 군함이 ‘독도’라는
명칭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독도라는 명칭을
문헌에 남겼다. 

 

• 독도는 15세기 중반 이후 ‘우산도’로 불렸으나
1882년 고종이 울릉도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우산도’ 명칭을 없앴고 대신 일본식 명
칭인 ‘송도’를 독도명칭으로 한때 사용했다. 

• 그런데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
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 명칭의 한자표기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석도
(石島)였다. 그러나 1904년 일본 군함이 ‘독도’
라는 명칭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과 한국정부가 ‘독도’
라는 명칭을 한국사상 처음으로 문헌에 남겼다. 

 

 



1906.3. 이명래보고서 : 울도군수심흥택과한국정부가독도명
칭을한국사상처음으로문헌에기재

 

*『이명래보고서』(1906.3.독도박물관소장)
• 한국이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시점은 1906년 3월. 

• 독도를 순회한 일본 시마네현 시찰단이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량코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울도
군수 심흥택에 전달. 

•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강원도에 보고.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는 그 보고를
의정부에 보고.

•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
령 제3호’를 하달하여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사실무근, 일인들의 행동을 주시
해라’ 등 지령을 내렸다. 

•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국정부가 확인한 기록이다.
 



* 1889년 이후 울릉도
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
본선박은는 조선정부
에 어업 세를 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
선은 수출 세를 징수했
다. 한국이 ‘과세’를
통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
는 증거. 독도는 무주
지가 아니었다. (부산
영사관보고서)

 

(번역) 수출세의 건 : 수출
품에 대해서는 전 도감 오
상익과 울릉도에 있는 일
본인들 사이에 조약문이
있다. 수출할 때마다 수출
액의 100분의 2를 콩을
수출세로 도감에게 납부
해야 하고 현 도감 배계주
도 오늘날까지 이 조약에
의거해 징수해왔다.

 



1902년 부산영사관보고서
 

[일본의 주장(2)에 대한 결론]
1905년 이전에 독도에는 ‘한국’이라는 주
인이 있었다. 19세기 말경에는 울릉도와 독
도에 수출 세를 과세했고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명칭을 잊어버려 서양이름으로
독도를 불렀을 기간에도 한국은 늦어도
1904년까지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실효
지배 했다. 1905년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으나 1906년 한국정부와 울도군수
심흥택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확인
했다.  



(3)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
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
았다.

* 비판과 극복 :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
가 합의한 문서가 아니라 미국만의 견해이
자 비밀문서로 한국에 송부되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1) 연합국은 SCAPIN677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
(1946)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샌프란
시스코 조약)는 1951년 9월에 조인되었고 52
년 4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연합국이 되지
못했고 비 조인국의 입장이었으므로 상당히 불
리한 입장이었다) 

• 1951.6. : 한국영토조항 확정 : 제2조 (a)항 <일
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
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명칭이 보이지 않았다.

• 1951.7.19. 한국정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 
삽입 요구.

• 1951.8.10. 미국무성, 대한민국에 독도는 사실
상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송부.

 

 

<러스크 서한>의 중요부분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
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Letter by Rusk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의 문서이고 주
한 미대사관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영토
라고 알고 있었다.(1952. 11. 주한미대
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편지)

•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1953.8) : 러스크서한은 비
밀문서 인정.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
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
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2) ‘러스크 서한’의 성격

 



밴 플리트 보고서: 러스크서한은 공표된 문서
가 아님을 고백.(1953.8)

 

 그런데 당사자였
던 덜레스 대사
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
크 서한’은 미국
만의 견해, 라고
밝힌 바가 있습
니다.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
은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 덜레스 국무장
관(당시)이 기록한 비밀문서.
즉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는 미국만의 견해이지 샌
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아니다. 많은 연합국은 ‘독도
를 한국영토’로 알고 있었다.  

3)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 점거론 붕괴

 일본의 주장(3) : ‘러스크 서한’으로 인해 독도는 일
본영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반박할 수 없는
한국은 힘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노다 발언, 8.24)

 ‘러스크 서한’이 미국만의 견해이지 샌프란시스코 조
약의 결론이 아니므로 일본의 독도 불법 점거론은 성
립되지 않는다.

 연합국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독도
는 일본영토’라고 한국을 비판한 적이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시, 연합국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묵인으로 승인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결 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3가지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 왜곡이다.

 일본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독도영유권은
한국에 있다.

 일본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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